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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및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시행규칙
개정 알림(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4호, 제295호)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시행규칙 및 운용요령, 「어린이제품 안전

특별법」 시행규칙 및 운용요령의 개정 사항이 2018년 4월 19일부로 붙임과 같이

공포 ·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, 동 내용을 업계에 전파해주시

기 바랍니다 .

붙임 1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 1부.

2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」 개정고시문 1부.

3.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일부개정령 1부.

4. 「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」 개정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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